
법원속기사는본인의심리가진행되는동안언급된내용을정확히글자그대로기록합니다. 

법원접수료지불을면제받는수수료면제대상이십니까? 해당할
경우다음을할수있습니다:

 양식 FW-020(Request for a Court Reporter by Party with a Fee 
Waiver, 수수료면제대상자의법원속기사요청서)을
작성하여공식법원속기사요청. 

 본양식은온라인으로확인할수있습니다:
 lacourt.org/forms/all방문
 상단좌측으로가서 "State Judicial Council Approved 

Forms” (주법사위원회승인양식) 클릭
 “Find Your Court Forms” (해당법원양식확인) 상자

안에 FW-020 입력
 FW-020을작성한후본인의법원심리일에서최소 10일

전(또는최대한빨리) 서기사무소에접수.
 해당서기가법원속기사제공가능여부를통고하게됩니다. 

이통고는본인심리또는재판당일에일어날수있습니다. 
당일법원속기사가제공되지않는경우에도본인사례는

계속진행될수있습니다.

아직수수료면제대상이아니나법원속기사를요청하고자

하십니까? 다음과같이하십시오: 

 두양식을같이접수하십시오: 양식 FW-001(Request to Waive 
Court Fees, 법원수수료면제요청서) 및양식 FW-020 
(Request for a Court Reporter by Party with a Fee Waiver, 
수수료면제대상자의법원속기사요청서).
 후견인사례인경우, 두양식을함께접수하는것과

동일한절차를따라야하나 수수료면제요청서는이

두가지의사례유형과는다른양식입니다. 
 다음과같이하십시오:

o 두양식을작성한다음같이

접수하십시오: 양식 FW-001-GC[Request 
to Waive Court Fees (Ward or 
Conservatee), 법원수수료면제
요청서(피보호자또는후견인)] 및양식
FW-020(Request for a Court Reporter by 
Party with a Fee Waiver, 수수료면제
대상자의법원속기사요청서).

MORE INFORMATION

수수료면제또는본인
심리에대한속기사
요청에관한질문이
있으신가요? 

 자가상담센터를직접
방문하거나온라인
https://selfhelp.lacourt.org/ 에서
자세한정보를확인하십시오

수수료면제대상으로본인심리를위해법원속기사를

요청하고자하는소송인에대한주요고지사항

★주법에따라수수료면제대상의소송인은여전히법원속기사가준비한서면기록에대한비용을지불해야한다는점에유의하십시오

https://www.lacourt.org/form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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